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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다산콜센터 콜상담원 노동자들의 민주노조결성을 지지한다.   

지난 9월 12일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위탁 3업체((주)케이티스, (주)엠피씨, 효성ITX)

에 근무하는 콜센터 상담원 노동자들이 희망연대노조에 가입하여 “다산콜센터 지부”

를 결성하였다. 

다산콜센터의 약 500여명의 콜상담원 노동자들은 강제적인 주말근무 편성뿐만 아니

라 점심시간 1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연차휴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자신

이 원하는 날짜에 쓰지 못하고 있다. 초단위로 기록되는 성과급으로 임금을 받게 되

어 있어 전화응대시간에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마음 놓고 물조차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 

이처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콜상담원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을 환영한다. 노조설립은 헌법상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권리이며 이는 비정

규직 노동자에게도 당연한 권리이다. 따라서 위탁 3업체 간부들에 의한 일대일 면담, 

인사상 불이익 경고 등 노조설립 방해 움직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위

탁 3업체는 즉각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콜상담원 노동자들의 민주노조설립을 방해

1) 9. 24.자 논평에서 ‘노동부도 콜센터 감독결과 법정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법정기준 미준수 등 위반사항을 적발

하여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하였다’는 표현은 지난해 KTIS, KTCS의 근로감독결과를 참

조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문구의 착오가 있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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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원청사용자로서 다산콜센터 콜상담원 노동자

들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위탁 3업체에 의해 자

행되는 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개선

하기 위한 민주노조결성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위한 희망연대노조 다산

콜센터 지부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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